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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 집합투자규약 변경 대비표 ] 
 

1. 펀드명 : 동양 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 

2. 효력발생일 : 2017.04.29 

3. 주요 변경 사항 : 클린클래스 (Class A-G, Class B-G) 추가 

4. 집합투자규약 변경사항 

구분 정정 전 정정 후 

제3조(집합투자

기구의 종류 및 

명칭 등) 

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

음 각호와 같다. 

3. <신설> 

 

 

 

5. <신설> 

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

음 각호와 같다. 

3. ClassA-G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

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

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

입하는 투자자  

5. Class B-G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

익증권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고 창구

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

투자자  

제10조(수익증권

의 발행 및 예탁) 

3. <신설> 

5. <신설> 

3. Class A-G 수익증권 

5. Class B-G 수익증권 

제39조(보수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-<생략>- 일수를 곱한 금

액으로 한다. 

3. <신설> 

 

 

 

 

5. <신설> 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-<이하동일>- 일수를 곱한 

금액으로 한다. 

3. Class A-G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6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    : 연 1000분의 2.985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    : 연 1000분의 0.2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

5. Class B-G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6 

나. 판매회사보수율     : 연 1000분의 1.5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    : 연 1000분의 0.2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

제40조(판매수수

료) 

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-<생략>- 곱한 금액

으로 한다. 

 1. Class B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3% 

2. <신설> 

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-<이하동일>- 곱한 

금액으로 한다. 

 1. Class B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3% 

2. Class B-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225% 

 


